
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)의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

1. 관련

  ➀ 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

  ➁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「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」

2.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)의 시간제 취업 기본원칙에 따른 제한 사항

  ➀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

  ➁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‘체류자격 외 활동’신고로 

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나,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

  ➂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, 

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한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나, 소속대학 이외 기관에 과제 참여 

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[비자 종류별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]

3. 위반자 처리기준(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)

  ➀ (1차 적발 시) 불법취업 당사자(유학생)와 기관,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부과

  ➁ (2차 적발 시) 강제추방(건설업 분야의 경우 횟수 관계없이 적발 시 출국)

비자종류 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

D-2
(유학)

소속대학

학점취득과 관련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

※ 단, 학점취득과 관련 없는 과제 참여의 경우 “시간제 
취업허가” 필요

※ 연구과제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대학 내 
학점취득,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

외부기관 
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“시간제 
취업허가”를 받은 경우만 참여 가능

E-3
(연구)

본교 허용

외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‘근무처 추가’ 신고 후 참여 가능

F-4
(재외동포)

본교, 외부 허용



4.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

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, 불허

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
(연구과제 참여 확인서로 

대체 가능)

별지서식, 대학 유학생 
담당자가 작성

신청서류 지참, 온라인 
또는 방문 신청

(출입국관리사무소)

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
온라인 허가서 출력

5. 제출서류

  Ÿ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(별지34호_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), 수수료

  Ÿ 시간제 취업 확인서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, 성적증명서

  Ÿ 사업자등록증(수행대학 또는 근무처) 사본

  Ÿ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 기재) ▶ 연구과제참여확약서로 대체

  Ÿ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(토픽 자격증 / 해당자에 한함)

6. 문의처 : 산학협력단 응용연구지원팀 이윤심(T.250-8292)

붙임 :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1부

♣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자)의 연구과제 참여 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

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